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장려금(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내용) 국내복귀기업(제조업, 중견기업 포함)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360∼720만원 지원(최대 2년)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고용창출장려금 1,143,095 636,126 1,573,398
(88.4%) 186,481 △956,614 △83.7

○ 고용창출장려금 149,994 201,162 145,668
(41.5%) 185,507 35,513 23.7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1,206 101
(8.4%) 1,728 522 43.3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전달체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승인 ➡ 제도도입 

사업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지원인원 목표 조정)

- 국내복귀기업 지원: (`20) 200명 → (`21) 300명

- 지역특화·성장장유망업종 지원(종료): (`20) 35명 → (`21) 30명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3개소로 나타남.

○ (규모별) 3개소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임.

○ (산업별) 제조업 1개소, 서비스업 2개소 사업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333,357 2,258 64,040 8,350 262,195
(100.0) (99.0) (0.7) (19.0) (2.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28,362 452 7,507 1,468 19,758 
(100.0) (97.5) (1.6) (25.8) (5.0) (67.9)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3 3 0 1 0 2
(100.0) (100.0) (0.0) (0.0) (0.0) (66.7)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표 1>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참여 사업장 현황



□ 정량지표별 결과

<표 2>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1) 기업생존률2)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119.3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국내복귀기업 지정 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

-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복귀로의 유인을
부여하는 한편, 고용창출 측면에 있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

- 2014년 이래 유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의 국내복귀 효과가
미비한 상황으로, 사업실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필요

○ (일자리사업 성과) 지원수요 파악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코로나19
등 경기악화 여파로 인해 최근 지원실적은 미진한 상황

-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및 지원 변동폭이 큰 상황

     *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14)20, (‘15)3, (‘16)12, (‘17)4, (‘18)9, (‘19)16, (‘20)24, 
(‘21.2)2



- (지원현황) 최근 5년간 지원 사업장 및 지원인원은 감소추세이나,
경기변동 및 기업의 경영상태 변화의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규모가 확보되어야
할 것

<표 3> 국내복귀기업 지원 현황, 2015∼2020년

○ (운영의 적절성)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수준 등에 있어 적정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지원절차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 (지원요건) 신규채용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여
추가고용 유도

     * 사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월 30/60만원,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제도개선 노력) 가입대상 및 지원기간, 신청기한 조정 등 사업실효
제고를 위한 지침개정은 지속 추진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입업종: 국내복귀제조업 → 제조업 외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업 국내복귀기업

     * 신청기한: 선정 후 3년내 → 5년내

지원연도 사업장(개소) 지원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2015 7 254 969
2016 6 228 1,335
2017 2 56 477
2018 1 42 324
2019 1 3 5
2020 3 43 101


